
취 업 규 정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장(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단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

하거나 업무능력 또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5.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 또는 허드렛일만 지시하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창원경륜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괴롭힘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를 전환하거나 인사

위원회를 통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 설>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

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

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신 설> 제6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단에서 금지되는 구

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

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

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

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

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능력

또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5.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

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

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

정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

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 또

는 허드렛일만 지시하거나 일

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



<신 설>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

방을 위한 교육(이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

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

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

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

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

방을 위한 내용

④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

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직원들

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

치한다.



<신 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

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

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창원경륜공

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신 설>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직장 내 괴

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괴롭힘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

서를 전환하거나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